
2022학년도 제6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총괄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3. 2. 22.(수) 14:00

2. 장소: 대회의실Ⅱ(본부 3층)
※ 외부전문가위원: ZOOM(화상회의)

3. 성원 보고

  가. 참석(9명):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

(직원위원), ○○○(조교위원), ○○○(학생위원), ○○○(학생위원), ○○○(학생위원), ○○○(외부위원)

    - 배석(5명):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교무과), ○○○(연구진흥과), ○○○(총무과)

  나. 불참(1명): ○○○(교무처장)

4. 안건

  가. (교원) 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 및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 영역별 심사결과

  나. (직원·조교) 정책연구과제 및 학생지도 결과보고서 영역별 심사결과

  

5. 심의·의결 사항

  가. 개회 선언

    -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재적 위원 10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나. 전 회차(2022학년도 제5회) 회의록 보고

    - 위원장이 전 회차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확정을 선언함.

  다. (교원) 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 및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 영역별 심사결과

    - ○○○(위원장): 기본연구활동비 변경계획서 및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영역별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조교위원): 총괄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영역별 집행잔액으로 매년 교원의 

우수논문장려금 부족분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수논문장려금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함

    - ○○○(연구처장): 교원의 우수논문장려금의 첫 번째 논문 장려 지원금은 신임교원의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을 설명하고,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은 

등급에 따른 연구업적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연구력 향상에 따라 

해마다 지급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우수논문장려금 2,600,000천원의 예산으로 

교원에 지원하는 우수논문 장려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항임을 설명하고, 영역별 

집행잔액으로 교연비 선택연구의 우수논문 장려금 등을 지급함을 설명함.

    - ○○○(위원장): 위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함.



    - (위원 전체): 의견 없음.

   ◎ ○○○(위원장): 기본연구활동 변경계획서 및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영역별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 통과를 선언함.

  라. (직원·조교) 정책연구과제 및 학생지도 결과보고서 영역별 심사결과

    - ○○○(위원장): 직원·조교의 정책연구과제 및 학생지도 결과보고에 대한 영역별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위원전체) 의견없음.

   ◎ ○○○(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직원·조교의 정책연구과제 및 학생지도 결과

보고에 대해 영역별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 통과를 선언함.

  마.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총괄

    - ○○○(위원장):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의 영역별 심사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고, 영역별 예산잔액은 반납여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영역별 심의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교원 선택영역(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등) 부족분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위원전체) 동의함.

   ◎ ○○○(위원장): 위원장이 영역별 예산잔액은 반납여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영역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교원 선택영역(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등) 부족분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 통과를 선언함.

  바. 기타 논의사항

    - ○○○(위원장): 기타 논의 및 의견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직원위원): 학생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조교의 학생지도에 대해 학생지도 비용 

증액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학회

계직원 중 교연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원장): 교연비 지급 기준 개정 등 전반적인 교연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검토하겠음.


